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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1.

조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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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39 1 539 1 539 1 539 1 5

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

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

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재시행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재시행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재시행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재시행. ( 09.09.25). ( 09.09.25). ( 09.09.25). ( 09.09.25)

Ⅱ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보건조치39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유해요인 조사657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658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작업환경 개선659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통지 및 사후조치660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유해성 등의 주지661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662 (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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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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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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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및 질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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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 및 질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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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3.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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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해요인 조사 방법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키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해야 합니다.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의 상황에 관한사항· · ·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에 관한 사항· ·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에 관한사항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

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및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

손실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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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해요인 조사 시기

상시 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1

우 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3 . [ ,

는 신설일로부터 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1 ]

아래의 가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합니다3 .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가목 마목 및 제 호에 따라 업무상' ' 3 2 12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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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절차 및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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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해요인 조사 절차

상담 및
대상여부 확인

작업현장 조사 문제점 확인

작업환경개선 개선대책수립 작업평가

Ⅱ 세부계획

상담 및 대상여부 확인

상담을 통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대상여부 판단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첨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첨부 작성 및 증상호소자 파악[ 1], [ 2]

통증 호소자 선별 및 파악은 방법으로 채택NIOSH Symptom Survey

작업현장 조사

증상호소자 면담

비디오 촬영 및 작업 방법 및 과정 측정

문제점 확인

근골격계질환 발생요인 확인

인간공학적 설비 및 작업 동작 분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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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평가

작업별 유해요인 평가

개선대책수립

개선우선순위 결정 후 개선대책 수립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교육 실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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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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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정기조사□ 수시조사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새로운 작업설비도입시□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변화 없음 변화 있음 언제부터( )□ □

변화 없음 줄음 언제부터( )□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변화 없음 줄음 언제부터( )□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변화 없음 줄음 언제부터( )□ □

늘어남 언제부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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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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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유해요인 설명유해요인 설명유해요인 설명유해요인 설명< >< >< >< >

작업 사진 또는 그림 첨부< 1 > 작업 사진 또는 그림첨부< 2 >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작업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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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I. .

규칙적인 한번에 분 이상 주일에 적어도 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1. ( 30 , 1 2-3 )

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

컴퓨터 관련활동 악기연주 피아노 바이올린 등 뜨개질 자수 붓글씨( , ) ,□ □ □

테니스 배드맨턴 스쿼시 축구 족구 농구 스키 해당사항 없음/ / / / /□ □ □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2. ( , , , 2 )

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미만 시간 이상1 1-2 2-3 3□ □ □ □ □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3. ? 해당 질병에 체크( )

보기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 )□ □ □ □ □

아니오 예 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완치 치료나 관찰 중(‘ ’ ? )□ □ □ □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 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 손가락 손목 팔 팔꿈치4. ( , , ) / / , / ,

어깨 목 허리 다리 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 / ?

아니오 예□ □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 손가락 손목 팔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 발(‘ ’ ? / / / / )□ □ □ □ □ □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5. ?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듦 매우 힘듦□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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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 동안 손 손가락 손목 팔 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 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II. 1 / / , / , , , /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 , , , ,

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 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

예 예 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 통증부위통증부위통증부위통증부위에 체크 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 ,∨ 세로줄세로줄세로줄세로줄

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십시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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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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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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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보기< >

약한 통증약한 통증약한 통증약한 통증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중간 통증중간 통증중간 통증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심한 통증심한 통증심한 통증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매우 심한 통증매우 심한 통증매우 심한 통증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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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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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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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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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1 -

첨부[ 3]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NIOSH Lifting Equation (NLE)NIOSH Lifting Equation (NLE)NIOSH Lifting Equation (NLE)NIOSH Lifting Equation (NLE)■■■■

에서는 년 들기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NIOSH 1981 . 작업장에서 가장 빈번

히 일어나는 들기작업에 있어 안전작업무게 와 최대허용무게(AL Action Limit) (MPL Maximum Permi： ：

를 제시하여 들기작업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ssible Limit) , . 최대허용무게는 안

전작업무게의 배이며 들기작업을 할 때 요추 디스크에 이상의 인간공학적 부하가 부과3 (L5/S1) 650㎏

되는 작업물의 무게이다 따라서 작업물의 무게가 이 한계를 넘는 들기작업은 작업자에게 매우 위험하.

다고 할 수 있다 안전작업무게는 수평인자와 수직인자 그리고 거리인자 빈도인자를 통하여 구할 수 있. ,

다 이 경우 디스크에 의 생체 역학적 부하가 걸리고 이 무게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견디. L5/S1 350㎏

어 낼 수 있으나 이를 넘어가면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게 된다 이 작업지침에서는 과 사이의. AL MPL

작업에서는 관리적 기법 에 의한 작업 개선이 필요하며 이상의 작업에(administrative approach) , MPL

대해서는 공학적 기법 에 의한 작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engineering approach) .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 CHECK LIST(James P.Kohn)CHECK LIST(James P.Kohn)CHECK LIST(James P.Kohn)CHECK LIST(James P.Kohn)■■■■

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의 중요한 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는 빠른 평가도구를 제공하였OSHA (MSDs)

다 이 평가표는 보다. 빠른 결정과 철저한 작업분석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사용될 수 있다.

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

는 등 이 철강업에서 작업자들의OWAS Karhu (1977)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

한 대표적인 작업자세 평가기법이다. 이 방법은 대표적인 작업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신체부위별로 정의,

된 자세기준에 따라 자세를 기록해 코드화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분석자가 특별한 기구 없이.

관찰만으로 작업자세를 분석하는 방법을 관찰적 작업자세 평가기법이라 하며 이는 기구를 이용한 분석,

방법에 비해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QEC(Qucik Eposure Checklist)QEC(Qucik Eposure Checklist)QEC(Qucik Eposure Checklist)QEC(Qucik Eposure Checklist)■■■■

시스템은QEC 작업시간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된 동작 같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는 작업, , ,

장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는 분석자의 분석결과와 작업자의 설문 결과가 조합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QEC .

평가 항목으로는 허리 어깨 팔 손 손목 목 부분으로서 상지질환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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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

이 년에 개발하였다Sue Hignett &Lynn Mcatamney 1998 .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상지질환 과 관련한 위( )

해인자에 대한 개인작업자의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상지작업을 중심,

으로 한 와 비교하여 간호사 등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에서RULA

의 전체적인 신체에 대한 부담정도와 위해인자에의 노출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는 크게 신체부위별 작업자세를 나타내는 그림과 개의 배점표로 구성되어있다 평가대상이 되는REBA 4 .

주요 작업요소로는 반복성 정적작업 힘 작업자세 연속작업 시간 등이 고려되어 지게 된다 평가방법, , , , .

은 크게 신체부위별로 와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의 각 그룹별로 작업자세 그리고 근육과 힘에A B A, B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년에 와 에 의해1993 McAtamney Corlett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대한 개인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과정에서 의류산업체의 재단 재봉 검사 포장 작업, , , ,

그리고 작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조업의 작업을 그 분석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VDU .

는 어깨 팔목 손목 목등 상지 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업자세로 인한 작업부하를 쉽RULA , , , (Upper Limb)

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법이다 이 도구는 의 작업장의 최소안전 및 건강에 관. EU VDU

한 요구 기준과 영국 의 직업성 상지질환의 예방지침의 기준을 만족하는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다(UK) .

는 나쁜 작업자세로 인한 상지의 장애 를 안고 있는 작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RULA (Disorders)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는 근육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인. RULA

작업 자세나 정적 또는 반복적인 작업 여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등 작업으로 인한 근,

육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포괄적인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SI(Strain Index)SI(Strain Index)SI(Strain Index)SI(Strain Index)■■■■

년에 위스콘신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와 위스콘신대학의 산업 시스템공학과의1995 J.Steven MOOR

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Arun Garg . 생리학 생체역학 상지질환에 대한 병리학을 기초로 한 정량적 평, ,

가 기법이다 상지 질환 근골격계질환 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들이 작업자에게 노출되어 있거나 그렇. ( )

지 않은 상태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법은 상지질환에 대한 정량적 평가기법으로 근육사용 힘 강. (

도 근육사용 기간 빈도 자세 작업속도 하루 작업시간 등 개의 위험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 , , , 6

곱한 값으로 상지질환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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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 Lifting Equation (NLE)NIOSH Lifting Equation (NLE)NIOSH Lifting Equation (NLE)NIOSH Lifting Equation (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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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 CHECK LIST(James P.Kohn) -OSHACHECK LIST(James P.Kohn) -OSHACHECK LIST(James P.Kohn) -OSHACHECK LIST(James P.Kohn)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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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OWAS(Ovako Working-posture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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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C(Qucik Eposure Checklist)QEC(Qucik Eposure Checklist)QEC(Qucik Eposure Checklist)QEC(Qucik Eposure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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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Rapid Entire Bod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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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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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rain Index)SI(Strain Index)SI(Strain Index)SI(Strai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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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자각증상 결과의 양성자 판정기준

구 분 자각증상 호소자의 양성자 기준

기준 1

기준(NIOSH )

증상이 적어도 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지난 년간 달에 번1 1 1 1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 2

증상이 적어도 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년간 달에 번 이상 증1 , 1 1 1

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중간정도 작업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 ’(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은 경우 를 호소하는 경우)

기준 3

증상이 적어도 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년간 달에 번 이상 증1 , 1 1 1

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통증 작업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 ‘ ’(

고 귀가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심한통증 통증 때문) ‘ ’(

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을 호소하는 경우)


